
<별표 19의2> <개정 2013.7.9, 2013.9.17>

(예비)인가절차 흐름도
(제8-3조의2제1항 관련)

(예비)
인 가
단 계

절 차 안 내

↓
(예비)인가 신청

↓
신청사실의 공고
및 의 견 수 렴

(예비인가 후 본인가 신청시 제외)

(보도자료, 인터넷 등)

← (필요시) 공청회

↓

(예비)인가 심사
← (필요시) 실지조사

← (필요시) 평가위원회

↓ ← (거부사실의 통보)

예비인가(2개월)
본인가(3개월)


